
부록 나3- -1

영역원칙의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표

제 류20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200892

제 류43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30400

제 류48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

480439

제 류55 인조스테이플섬유

550962, 550969

제 류58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 , ,

자수포

581099

제 류61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120, 610130, 610190, 610210, 610220, 610230, 610290, 610322, 610323, 610329,

610331, 610332, 610333, 610339, 610341, 610342, 610343, 610349, 610413, 610419,

610422, 610423, 610429, 610431, 610439, 610441, 610449, 610451, 610459, 610461,

610469, 610590, 610712, 610719, 610721, 610722, 610729, 610791, 610811, 610829,

610832, 611019, 611211, 611212, 611219, 611220, 611231, 611239, 611241, 611249,

611420, 611490

제 류62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620111, 620112, 620113, 620119, 620192, 620219, 620291, 620292, 620299, 620312,

620322, 620323, 620329, 620339, 620349, 620412, 620419, 620421, 620422, 620423,

620429, 620441, 620444, 620590, 620610, 620620, 620721, 620722, 620791, 620799,

620811, 620819, 620821, 620822, 620829, 620891, 620899, 620920, 620930, 620990,

621040, 621120, 621132, 621139, 621141, 621142, 621230, 621390, 621420

제 류63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 ,

류･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 제품 및 넝마

6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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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훌 쿨라 차관

상공부 차관

상공부

인도공화국

쿨라 차관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제 장 원산지3 (

규정 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인도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 조 영역원칙의 예외 의 적용은 법적으로 인증되고 이 서한에 첨부된 지도3.14 ( )

에서 확인되는 북한의 개성 공업 단지의 지역에서 작업 또는 공정을 거9.9㎢

친 상품에 한정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발급기관이 제 조 영역원칙의, 3.14 (

예외 와 부속서 나 영역원칙의 예외 에 따라 그러한 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3- ( )

증명서를 발행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서명/ /

이혜민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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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대한민국

이혜민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

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제 장 원산3 (

지 규정 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인도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

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 조 영역원칙의 예외 의 적용은 법적으로 인증되고 이 서한에 첨부된 지도3.14 ( )

에서 확인되는 북한의 개성 공업 단지의 지역에서 작업 또는 공정을 거9.9㎢

친 상품에 한정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발급기관이 제 조 영역원칙의, 3.14 (

예외 와 부속서 나 영역원칙의 예외 에 따라 그러한 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3- ( )

증명서를 발행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

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

라훌 쿨라

상공부 차관



부속서 나3-

영역원칙의 예외

1. 상품목록

가.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첨부되고 부록 나 에 기재된 상품에 제3- -1

조를3.14 적용한다.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가호에 언급된 목록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국은 이를 신의성실에 따라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채택된다.

2. 원산지 부여

가. 수출을 위하여 재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제 조에 규정된 공정 이3.6

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제 항가호에 규정되고 이후 개정된, 1

목록상의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

주된다.

1) 비원산지 투입량의 총 가치7)가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

청된 최종 상품의 가격의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FOB 40 ,

리고

2) 당사국으로부터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재반입된 재료

나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치의 퍼센트 이상60

일 것

나. 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관련, 조항은 제

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3.14

용된다.

3. 제 조의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3.14

가. 제 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제 장 원산지 절차 에3.14 4 ( )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8)에 의하여 발급된다.

나.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에 그 상품은 제 조가 적3.14

용됨을 표시한다.

다. 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 장 원산지 절차 의 관, 4 ( )

련 조항은 제 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3.14 적용

7) “비원산지 투입량의 총 가치”란 수송비를 포함한 해당 당사국의 역외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 및 누적

된 그 밖의 모든 비용은 물론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8)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은 대한민국의 관세당국을 말한다.



된다.

라. 각 당사국은 제 조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증4.11 ( ),

제 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검증 제 조 상품의 생4.12 ( ), 4.13 (

산에 사용된 재료의 검증 제 조 비밀유지 및 제 조 통일규칙), 4.15 ( ) 4.18 ( )

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 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3.14

하여 검증하는 것을 지원한다.

4.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 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자국의 국내 산업3.14

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를 발생시킬 정도의 물량

증가와 그러한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결정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산업에 그러한 피해 또는 피해,

야기의 위협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기간 동안 제 조의 적용을 자유로이3.14

중지한다.

나. 가호에 따라 제 조의 적용을 중지하려는 당사국은 그러한 중지3.14

기간이 시작되기 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하고 다른 쪽 당2

사국에게 제안된 중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다.

다. 가호에 언급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중지 조치를 취한 당사. ,

국이 피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여

야 한다.

라. 지연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가호에 따,

른 제 조 적용의 중지는 다른 쪽 당사국에 개월 전 사전 통보3.14 2

없이도 잠정적으로 취하여질 수 있다 다만 통지가 그러한 중지가. ,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가호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해당 당사국은 제 조의 적용을 다음과 같, 3.14

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1)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2) 사전 협의 의무가 없다.

3) 중지 기간 또는 빈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4) 보상의 의무가 없다.

5. 검토



가. 양 당사국은 제 조 공동위원회와 검토 제 항다호에 규정된 절차에15.2 ( ) 2

따라 제 조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상3.14 . ,

1)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에 대하여 제 항가호에 규정된 첨부1

목록상 기재된 각 상품의 지난 개월간의 수출 통계를 포함하여6

제 조의 운영에 대한 간략한 사실 보고서를 수입당사국 또는3.14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2) 수입 당사국은 수출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락

하지 아니한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사유를 포함한 특혜

관세대우의 신청 거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한다.

나. 수입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는 제 조의 이행 및 운영의 검토를3.14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추가 정보를 수출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다.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양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

는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6. 철회권

이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년 후에 각 당사국은 제 조의 적용 결과로5 , 3.14

자국의 이해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검토에 기초하고 그 재,

량에 따라 이 부속서의 적용을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7. 이 부속서의 해석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제 장 분14 (․
쟁해결 에 규정된 절차 및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8. 이 부속서의 어떠한 것도 제 장 상품무역 의 제 절 긴급수입제한조치2 ( ) 2-2 ( )

를 포함하여 이 협정상의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